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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결주문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무원보수규정」(대통령령 제36013호, 2026. 1. 2. 시행)의 개정으로

공무원의 봉급액 등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

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각각 3.5퍼센트 인상하려는 것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6. 3. 00. ～ 3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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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 제 호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

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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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6. 0. 0.>

검사의 봉급표(제7조 관련)

(월지급액, 단위: 원)

직명 호봉 봉급액

검찰총장 9,618,800

검찰총장 외의 검사

17 9,604,600

16 9,586,300

15 9,042,400

14 8,501,100

13 8,015,800

12 7,606,000

11 7,408,400

10 7,176,100

9 6,787,700

8 6,325,100

7 5,926,200

6 5,551,500

5 5,190,400

4 4,826,500

3 4,475,100

2 4,124,400

1 3,660,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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